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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� 상품요약서는� 보험약관� 등� 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의� 기초서류에� 기재된� 주요내용을� 요약한� 것이므로� 구체

적인�내용은�반드시�보험약관�및� 상품설명서�등을�참조하시기�바랍니다.

Q:� 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의�특이사항은�무엇인가요?

A:� 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은�최저사망적립액과�금액보증연금을�보증하는�상품입니다.

○� 보험기간�중� 피보험자가�사망하였을�경우에는�사망당시의�계약자적립액과�최저사망적립액�중� 큰� 금액을�계약자

에게� 지급하여� 드리고� 이� 계약은� 그� 때부터� 효력이� 없습니다.� 다만,� 선지급행복자금� 계약자적립액이� 있는� 경우�

가산하여�지급하여�드립니다.

※� 최저사망적립액이란� 장래� 공시이율과� 관계없이� 피보험자가� 보험기간� 중� 사망하는� 경우� 보장하는� 최저한도

의� 계약자적립액으로서�사망시점의� “최저연금기준금액”을� 말합니다.� 다만,� 연금개시�후� 보험기간에는� 사망시

점의� “연금기준금액”에서� 연금개시� 후� 보험기간� 중� 발생한� 금액보증연금� 연지급액의� 합계를� 차감한� 금액을�

말하며,� 이� 금액이� ‘0’보다�적은� 경우� ‘0’으로� 합니다.

○� 연금개시� 후� 보험기간� 중� 피보험자가� 매년� 계약해당일에� 살아있을� 경우� 장래� 공시이율과는� 관계� 없이� 연금기

준금액에� 금액보증연금� 지급률을� 곱한� 금액에� 대해� 지급을� 보증합니다.� 자세한� 보증방법은� 약관을� 참고하시기�

바랍니다.

Q:� 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의�금액보증연금이란�무엇인가요?

A:� 연금개시�후� 보험기간�중� 피보험자가�매년�계약해당일에�살아있을�때� 지급하는�보험금으로,� 연금기준금액(다만,� 연

계약해당일의� 계약자적립액이� 더� 클� 경우에는� 계약자적립액)을� 기준으로� 금액보증연금� 지급률을� 적용하여� 계산한�

금액을�말합니다.

Q:�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의� 연금기준금액이란�무엇인가요?

A:� ①� 연금개시�후� 보험기간에� 최저사망적립액�및� 금액보증연금�지급의� 기준이�되는� 금액으로서�연금개시나이�계약해

당일의�최저연금기준금액과�계약자적립액�중�큰�금액을�말합니다.

②� ‘①’에도� 불구하고,� 계약자가� 연금개시� 후� 보험기간� 중� 계약자적립액을� 중도인출한� 경우의� 연금기준금액은� 다음

과�같이� 계산합니다.

[중도인출�이후의�연금기준금액]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중도인출�전�계약자적립액� ­� 중도인출금액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=� 중도인출�직전� 연금기준금액� � ×�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중도인출�전� 계약자적립액

다만,� 「중도인출� 직전� 연금기준금액」은� 해당� 중도인출� 전� 중도인출이� 발생한� 경우� 상기� 방법에� 따른� 방법에� 따

라� 계산된�연금기준금액을�말합니다.

③� 계약자가� 선지급행복자금을� 신청한� 경우� 회사는� 선지급행복자금� 지급개시일의� 연금기준금액에서� 연금기준금액

에�선지급행복자금�신청비율을�곱한�금액을�차감합니다

Q:�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의� 최저연금기준금액이란�무엇인가요?

A:� 계약일� 이후부터� 연금개시나이� 계약해당일(단,� 연금개시� 전� 보험기간� 중� 피보험자가� 사망한� 경우� 피보험자가� 사망

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� 상품요약서

◈�상품의�특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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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�날)까지� 아래와�같이� 계산한�금액을�말합니다.

①� 기준� 기본보험료� 및� 기준� 추가보험료에� 기준� 기본보험료� 및� 기준� 추가보험료의� 매년�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� 해

당액을� 해당보험료� 납입일(해당� 월계약해당일� 이전에� 납입한� 기본보험료의� 경우는� 월계약해당일)을� 기준으로� 일

자�계산하여�더한�금액을�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�합니다.

②�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

� � � 최저연금기준금액을�산출하기�위해�연금개시�전�보험기간�동안�적용되는�비율로�다음과�같이�적용합니다.

� � � (가)� 계약일부터� 20년이�되는�계약해당일의�전일:� 7/100(연단리� 7%기준)

� � � (나)� 20년�이후부터�연금개시나이�계약해당일까지:� 5/100(연단리� 5%기준)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다만,� 계약일부터� 연금지급개시나이� 계약해당일까지의� 기간이� 20년� 미만인� 경우� (가)에� 따라� 7/100로� 적

용합니다.

� � � (다)� 대표계약기준(40세� 남성,� 10년납,� 연금개시나이� 65세)� 복리이자율로�환산시�연복리� 4.21%

③� ‘①’에서� ‘②’에도� 불구하고,� 연금개시� 전� 보험기간� 중� 계약자가� 기본보험료를� 감액하거나� 계약자적립액을� 중도

인출한� 경우의� 최저연금기준금액은,� 약관� 제21조(계약내용의� 변경� 등)� 제7항� 및� 약관� 제38조(중도인출)� 제7항

에� 따라� 재계산된� 최저연금기준금액에� 해당� 감액� 또는� 중도인출� 이후� 납입한� 기준� 기본보험료� 및� 기준� 추가보

험료에� 기준� 기본보험료� 및� 기준� 추가보험료의� 매년�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� 해당액을� 해당보험료� 납입일(해당�

월계약해당일� 이전에� 납입한� 기본보험료의� 경우는� 월계약해당일)을� 기준으로� 일자� 계산하여� 더한� 금액을� 말합

니다.�

Q:�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의� 선지급행복자금이란�무엇인가요?

A:� ①� 선지급행복자금이라�함은�유효한�계약에�한해�납입기간(다만,�납입일시중지에�따라�납입기간이�연장된�경우�연장된�

납입기간�포함)�이후�연금개시나이�계약해당일�1개월�이전까지�계약자가�선지급행복자금을�신청하는�경우�선지급행

복자금�신청비율에�따라�선지급행복자금�지급일에�“연금기준금액”에�선지급행복자금�신청비율을�곱한�금액을�기준으

로�“보험료� 및� 해약환급금� 산출방법서”(이하� “산출방법서”라� 합니다)에서� 정한� 바에� 따라�선지급행복자금기간�동

안에�일시금�또는�확정연금으로�지급하는�것을�말합니다.

②� 선지급행복자금�신청비율

선지급행복자금의�신청비율은�최소�10%에서�30%까지�10%p�단위로�신청�가능합니다.

③� 선지급행복자금기간

확정연금�지급기간으로��일시금,�5년,�10년으로�선택할�수�있습니다.

④� 선지급행복자금�지급개시일

선지급행복자금�지급이�시작되는�날로�연금개시나이�계약해당일을�말합니다.

Q:�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은� 추가납입이�가능한가요?

A:� ①� 기본보험료�이외에�계약일부터�보험료�납입기간까지�추가로�추가보험료�납입이�가능합니다.

②� 추가보험료�납입한도

(가)� 납입� 가능한�추가보험료�총� 한도

해당�월까지�납입할�기본보험료(선납포함)의� 200%

(나)� 매월� 납입�가능한�추가보험료�한도

기본보험료� x� 200%� x� 해당� 경과월수(선납포함)-� 이미�납입한�추가보험료의�합계

다만,� 경과월수는�가입할�때를� 1개월로�하며,� 보험료�납입기간을�최고한도로�합니다.

계약자적립액의�중도인출이�있을�경우� 중도인출금액의�누계만큼�추가로�보험료�납입이�가능합니다.

(다)� 추가보험료는�해당�월까지의�기본보험료를�납입한�경우에�한하여�추가납입이�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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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�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은� 중도인출이�가능한가요?

A:� ①� 계약자는�계약일부터�보험기간�중�보험년도�기준�연12회(일�또는�월�횟수�제한�없음)에�한하여�계약자적립액의�일부

를�중도인출�할�수�있습니다.

②� 중도인출금액은� 10만원이상�만원단위로�중도인출�할�수�있습니다.

③� 연금개시�전� 보험기간

1.� 1회에� 중도인출할� 수� 있는� 최고� 금액은� 중도인출할� 당시� 기본보험료� 해약환급금(다만,� 보험계약대출의� 원금

과�이자를� 차감한�금액으로�특약의� 해약환급금은�제외된�금액)의� 50%와� 추가보험료� 계약자적립액과의� 합산�

금액으로� 합니다.� 다만,� 경과기간� 10년� 이내의� 총� 중도인출금액은� 계약자가� 실제� 납입한� 보험료� 총액(다만,�

특약보험료는�제외)을�초과� 할� 수� 없습니다.

2.� 제1항� 및� 제2항에� 따라� 계약자적립액의� 일부를� 중도인출하기� 위해서는� 중도인출� 후� 기본보험료� 해약환급금

(다만,� 보험계약대출의� 원금과� 이자를� 차감한� 금액으로� 특약의� 해약환급금은� 제외된� 금액)이� 1구좌당� 300만

원보다�작지�않아야�합니다.� 다만,� 추가보험료�계약자적립액은�전부�중도인출이�가능합니다.�

3.� 제1항에서� 제2항� 및� 제3항의� 제2호에� 따라� 중도인출이� 이루어졌을� 경우� 중도인출금액은� 추가보험료� 계약자

적립액에서� 우선� 차감하며,� 추가보험료� 계약자적립액이� 부족한� 경우에는� 기본보험료� 계약자적립액에서� 차감

처리�합니다.

④� 연금개시�후� 보험기간

계약자적립액의�일부를�중도인출하기�위해서는� 중도인출�후� 계약자적립액이� 1구좌당� 300만원보다�작지�않아야�

합니다.

⑨� 중도인출� 이후� 계약자적립액� 또는� 해약환급금을� 지급할� 때에는� 「인출금액� 및� 중도인출금액에� 적립되는� 이자」을�

차감하여�지급하므로�계약자적립액�또는�해약환급금이�최초�가입할�때� 안내한�금액보다�적어질�수� 있습니다.

구� � 분 내� � � � � 용

보험료�납입기간 5년납,� 7년납,� 10년납,� 12년납,� 15년납,� 20년납

최소거치기간 5년

가입나이 만� 15세� ~� 70세

연금개시나이

55세� ~� 80세

다만,� 「보험료�납입기간+최소거치기간+가입나이」가�연금개시나이�범위�

이내이어야�함

�

◈�보험가입�자격요건

1.� 보험종류

-.� 연금보험,� 개인형

-.� 금액보증연금형

-.� 1종(대면),� 2종(비대면)

2.� 보험기간

•�연금개시�전�보험기간:� 계약일부터�연금개시나이�계약해당일의�전일까지

•�연금개시�후�보험기간:� 연금개시나이�계약해당일부터�최대� 100세까지

3.� 보험료�납입기간,� 최소거치기간,� 가입나이,� 연금개시나이,� 보험료�납입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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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�����분 가�입�한�도 가입단위 비���고

주�계�약
월납보험료

10만원�∼�15,000만원�
1만 -

보험료�납입주기 월� � 납

급�부� 명� 칭 지� 급� 사� 유 � 지� 급� 금� 액

고도후유장해보험금

연금개시� 전� 보험기간� 중� 피보험자가� 장해분류

표� 중� 동일한� 재해로� 여러� 신체부위의� 장해지

급률을� 더하여� 80%이상인� 장해상태가� 되었을�

때� (최초� 1회한)

1,000만원

※�다만,� 사망하였을�경우에는�계약자적립액과�최저사망적립액�중� 큰� 금액을�지급

급�부� 명� 칭 지� 급� 사� 유 �지�급�금�액

금액보증연금
연금개시�후� 보험기간�중� 피보험자가�매년�계약

해당일에�살아있을�때

연금기준금액(다만,� 연계약해당일의� 계약자

적립액이� 더� 클� 경우에는� 계약자적립액)을�

기준으로� 금액보증연금� 지급률을� 적용하여�

계산한� 금액보증연금� 연지급액을� 피보험자가�

연계약해당일에�살아�있을� 경우� 지급

※�다만,� 1종(대면)� 5년납의�경우� 최소거치기간은� 10년으로�합니다.

4.� 가입한도

5.� 납입보험료의�한도

기본보험료:�1구좌�기준,�10만원�이상�100만원�이하

6.� 건강진단�여부

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의� 경우� 기존� 다른� 보험상품의� 가입유무,� 나이,� 청약서의� 계약� 전� 알릴의무사항에� 따

라�건강진단을�시행할�수� 있으며,� 그� 결과에�따라� 보험가입�가능여부를�판정할�수� 있습니다.

◈�보험금�지급사유�및� 지급제한사항

1.� 상품의�구성�

주계약� ­� 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

제도성�특약� -� 연금전환특약(무),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,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

2.� 보험금�지급사유�및�보험급부별�보험금제한�사유

가.� 주계약

[연금개시�전�보험기간]

(기준:� 1구좌)

[연금개시�후� 보험기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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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� 다만,� 사망하였을� 경우에는� 계약자적립액과� 최저사망적립액� 중� 큰� 금액을� 지급.� 다만� 선지급행복자금� 계약자적립액

이�있는�경우�가산하여�지급하여�드립니다.

연금개시나이 피보험자가�남자인경우 피보험자가�여자인경우

55~59세 3.96% 3.74%

60~64세 4.55% 4.37%

(주)� 1.� 보험기간� 중� 피보험자의� 사망으로� 인하여� 이� 약관에서� 규정하는� 보험금� 지급사유가� 더� 이상� 발생할� 수� 없는� 경우

에는� “산출방법서”에서� 정하는� 바에� 따라� 회사가� 적립한� 사망당시의� 계약자적립액과� 최저사망적립액� 중� 큰� 금액을�

계약자에게�지급하고�이�계약은�더� 이상�효력이�없습니다.

2.�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� 경우� 지급사유� 발생� 최초� 1회에� 한하여� 지급하여� 드리며,� “산출방법서”에서� 정한� 바에� 따라�

계약자적립액� 계산시� 고도후유장해보험금� 지급사유� 발생일� 이후� 최초� 도래하는� 월계약해당일부터� 고도후유장해보

험금에�해당하는�위험보험료를�차감하지�않습니다.

3.� 「최저사망적립액」이라�함은,� 장래� 공시이율과�관계�없이� 피보험자가�보험기간�중� 사망하는�경우�보장하는�최저한도

의� 계약자적립액으로서� 사망시점의� “최저연금기준금액”을� 말합니다.� 다만,� 연금개시� 후� 보험기간에는� 사망시점의�

“연금기준금액”에서� 연금개시� 후� 보험기간� 중� 발생한� 금액보증연금� 연지급액의� 합계를� 차감한� 금액을� 말하며,� 이�

금액이� ‘0’보다�적은� 경우� ‘0’으로� 합니다.

4.� 「최저연금기준금액」이라� 함은� 계약일� 이후부터� 연금개시나이� 계약해당일(다만,� 연금개시� 전� 보험기간� 중� 피보험자

가�사망한�경우� 피보험자가�사망한�날)까지� 아래와�같이� 계산한�금액을�말합니다.

(가)� 기준� 기본보험료� 및� 기준� 추가보험료에� 기준� 기본보험료� 및� 기준� 추가보험료의� 매년�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�

해당액을� 해당보험료� 납입일(해당� 월계약해당일� 이전에� 납입한� 기본보험료의� 경우는� 월계약해당일)을� 기준으

로�일자�계산하여�더한�금액을�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�합니다.

(나)�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

� � � 최저연금기준금액을�산출하기�위해�연금개시�전�보험기간�동안�적용되는�비율로�다음과�같이�적용합니다.

� � � (1)� 계약일부터� 20년이�되는� 계약해당일의�전일:� 7/100

� � � (2)� 20년� 이후부터�연금개시나이�계약해당일까지:� 5/100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다만,� 계약일부터�연금지급개시나이�계약해당일까지의� 기간이� 20년� 미만인�경우� (1)에� 따라� 7/100로� 적

용합니다.

(다)� (가)에서� (나)에도� 불구하고,� 연금개시� 전� 보험기간� 중� 계약자가� 기본보험료를� 감액하거나� 계약자적립액을� 중

도인출한�경우의� 최저연금기준금액은,� 약관� 제21조(계약내용의� 변경� 등)� 제7항� 및� 약관� 제38조(중도인출)� 제

7항에� 따라� 재계산된� 최저연금기준금액에� 해당� 감액� 또는� 중도인출� 이후� 납입한� 기준� 기본보험료� 및� 기준�

추가보험료에� 기준� 기본보험료� 및� 기준� 추가보험료의� 매년�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� 해당액을� 해당보험료� 납입

일(해당� 월계약해당일� 이전에� 납입한� 기본보험료의� 경우는� 월계약해당일)을� 기준으로� 일자� 계산하여� 더한� 금

액을�말합니다.

5.� 「연금기준금액」이라� 함은� 연금개시� 후� 보험기간에� 최저사망적립액� 및� 금액보증연금� 지급의� 기준이� 되는� 금액으로

서� 연금개시나이� 계약해당일의� 최저연금기준금액과� 계약자적립액� 중� 큰� 금액을� 말합니다.� 다만,� 계약자가� 연금개

시�후� 보험기간�중� 계약자적립액을�중도인출한�경우의�연금기준금액은�다음과�같이� 계산합니다.

[중도인출�이후의�연금기준금액]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중도인출�전�계약자적립액� ­� 중도인출금액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=� 중도인출�직전�연금기준금액� � ×� �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중도인출�전�계약자적립액

다만,� 「중도인출� 직전� 연금기준금액」은� 해당� 중도인출� 전� 중도인출이� 발생한� 경우� 상기� 방법에� 따른� 방법에� 따라�

계산된�연금기준금액을�말합니다.�

6.� 금액보증연금� 연지급액의� 계산은� 연금기준금액(다만,� 연계약해당일의� 계약자적립액이� 더� 클� 경우에는� 계약자적립

액)에� 금액보증연금�지급률을�곱하여�산출합니다.

7.� 기본� 지급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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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개시�전�보험기간

(연금개시나이�-�가입나이)
장기유지�가산율

20~24년 13.0%

25~29년 23.5%

30~39년 27.0%

40년�이상 35.0%

65~69세 4.93% 4.69%

70~74세 5.35% 5.14%

75~80세 5.58% 5.37%

연�금� 지� 급� 형� 태 지� 급� 사� 유 지� 급� 내� 용

종신

연금형

10년� 보증지급형

연금개시� 후� 피보험자가� 매년� 계

약해당일에�살아있을�때

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을� 기준으로� 계

산한�연금액지급�

(10년/20년/100세� 보증지급)

� -� 정액형

� -� 체증형(5%10년체증,� 10%10년체증)

20년� 보증지급형

100세�보증지급형

금액

보증지급형

연금개시� 후� 피보험자가� 매년� 계

약해당일에�살아있을�때

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을� 기준으로� 계

산한�연금액지급�

다만,� 사망시에는� 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

액과� 이미� 지급되어진� 연금총액과의� 차이를�

일시금으로� 지급(이미� 지급되어진� 연금총액이�

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보다�많은� 경우는�

일시지급금�없음)

8.� 장기유지�가산율

9.� 「금액보증연금� 지급률」은� 연금개시나이� 계약해당일에� 아래와� 같이� 계산한� 비율을� 말하며,� 해당지급률은� 연금개시�

후� 보험기간�동안�동일하게�적용됩니다.

-.� 기본� 지급률� x� (� 1� +� 장기유지�가산율)

10.� 해당� 년의� 계약해당일이� 없는� 경우에는� 해당� 월의� 마지막� 날을� 계약해당일로� 하여� 약관� 제3조(보험금의� 지급사

유)� 제2호의�금액보증연금을�지급합니다.

11.� 금액보증연금을� 매월,� 3개월,� 6개월로� 분할하여� “산출방법서”에� 정한� 바에� 따라� 지급받을� 수� 있습니다.� 다만,� 선

지급행복자금을�신청한�경우� 분할지급주기는�금액보증연금과�동일하게�합니다.

12.� 계약자가�선지급행복자금을�신청하는�경우�선지급행복자금� 신청비율에�따라�선지급행복자금지급일에� “연금기준금액”

에�선지급행복자금�신청비율을�곱한�금액을�선지급행복자금기간�동안에�일시금�또는�확정연금으로�지급하여드립니다.�

13.� 계약자가�선지급행복자금을�신청하는�경우�금액보증연금은�선지급행복자금�신청비율�만큼�줄어듭니다.

14.� 약관� 제3조(보험금의� 지급사유)� 제2호의� 경우� 100세� 최종연금� 지급일에� 계약자적립액이� 금액보증연금보다� 더�

클�경우에는�금액보증연금이�아닌�계약자적립액을�연금액으로�지급합니다.

15.� 연금지급개시시� 기본보험료� 계약자적립액이� 「이미� 납입한� 기본보험료(중도인출이� 있었을� 경우에는� 이를� 차감한�

금액)� +� 1,000원」보다� 적을� 경우� 연금지급개시시� 기본보험료� 계약자적립액은� 「이미� 납입한� 기본보험료(중도인출

이�있었을�경우에는�이를�차감한�금액)� +� 1,000원」으로� 합니다.

나.� 부가특약

연금전환특약(즉시형/거치형)(무)

(가)� 즉시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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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연금형

연금개시� 후� 보험기간의� 매년� 계

약해당일에� 피보험자의� 생존여부

와�관계없이�지급

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을� 기준으로� 계

산한� 연금액을� 확정된� 연금지급기간(5년,� 10

년,� 15년,� 20년,� 25년)동안� 지급

상속연금형
연금개시� 후� 피보험자가� 매년� 계

약해당일에�살아있을�때

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을� 기준으로� 매

년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를� 적용하여� 계산한� 이

자를�상속연금으로�지급.� 또한� � 사망시에는�사

망시점의�계약자적립액을�지급

보�장�기�간 연� 금� 지� 급� 형� 태 지� 급� 사� 유 지� 급� 내� 용

연금

개시후�

보험

기간�중�

종신

연금형

10년�

보증지급형 연금개시� 후� 보험기간� 중� 피보

험자가� 매년� 계약해당일에� 살아

있을�때

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을� 기준으로�

계산한�연금액지급�

(10년/20년/100세� 보증지급)

� -� 정액형

20년�

보증지급형

(주)� 1.� “계약자적립액”이라� 함은� 전환한� 보험료를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로� 전환일부터� 일자계산에� 따라� 적립한� 금액으로� “산

출방법서”에서� 정한� 금액입니다.� 다만,� 연금액의� 지급이� 있는� 때에는� 해당� 시점의� 계약자적립액에서� 연금액� 및� 부

가보험료를�차감합니다.

2.� 연금액은�신공시이율(연금Ⅳ)를� 적용하여�계산되므로�신공시이율(연금Ⅳ)가� 변경되면�매년�지급되는�연금액도�변경

됩니다.(이� 특약의� 최저보증이율은� 전환� 후� 10년� 이하는� 연복리� 1.0%,� 10년� 초과는� 연복리� 0.5%를� 적용합니

다)

3.� 종신연금형의� “100세� 보증지급형”의� 경우� 연금지급� 보증기간은� 연금개시일부터� 100세� 계약해당일의� 전일까지를�

말합니다.�

4.� 종신연금형의� 10년� 보증지급형,� 20년� 보증지급형� 또는� 100세� 보증지급형의� 경우� 연금개시� 후� 10년,� 20년� 또는�

100세의� 보증지급기간� 안에� 피보험자가� 사망시에는� 10년,� 20년� 또는� 100세까지의� 미지급된� 연금액을� 연금지급�

해당일에�드립니다.

5.� 확정연금형의� 경우� 연금개시� 후� 5년,� 10년,� 15년,� 20년,� 25년까지의� 각각의� 확정연금� 지급기간� 안에� 피보험자가�

사망시에는�각각� 5년,� 10년,� 15년,� 20년,� 25년까지의�미지급된�연금액을�연금지급�해당일에�드립니다.�

6.� 종신연금형의� 경우� 연금� 지급개시� 후� 보증지급기간� 안에� 지급되지� 않은� 연금은� “산출방법서”에� 따라� 선지급� 신청�

당시의�신공시이율(연금Ⅳ)로� 할인하여�일시금으로�선지급�할� 수� 있습니다.

7.� 확정연금형의� 경우� 연금� 지급개시� 후� 확정지급기간� 안에� 지급되지� 않은� 연금은� “산출방법서”에� 따라� 선지급� 신청�

당시의�신공시이율(연금Ⅳ)로� 할인하여�일시금으로�선지급�할� 수� 있습니다.

8.� 종신연금형의� 체증형은� 10년/20년/100세� 보증부� 체증형으로,� 10차년도까지� 직전년도� 연금액에� 체증율

(5%/10%)로� 체증하여� 지급한�후,� 11차년도�이후에는� 10차년도�연금액과� 동일액을�해당년도의�연금으로�지급합

니다.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가� 변경된� 경우에는� 전년도� 연금액에� 체증율(5%/10%)을� 적용하여� 산출한� 금액에� 변경

된�신공시이율(연금Ⅳ)를� 적용하여�재산출한�연금액을�지급합니다.

9.� 상속연금형의� 경우� 초년도� 연금액은� 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을� 기준으로� 연금개시시의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로�

계산한� 금액을� 드리고� 2차년도� 이후의� 연금액은� 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을� 기준으로� 경과� 1년� 동안의� 신공

시이율(연금Ⅳ)를� 적용하여�계산한� 금액을�드립니다.� 다만,� 연금개시�후� 사망시에는� 사망시점의�계약자적립액을�지

급합니다.

10.� 해당� 년의� 계약해당일이� 없는� 경우에는� 해당� 월의� 마지막� 날을� 계약해당일로� 하여� 약관� 제3조(보험금의� 지급사

유)의� 연금을�지급합니다.

11.� 연금을� 매월,� 매3개월,� 매6개월로� 분할하여� 지급할� 경우� “산출방법서”에서� 정한� 바에� 따라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을�

적용한�금액을�드립니다.

12.� 종신연금형,� 확정연금형�및� 상속연금형의�각� 연금액은� “산출방법서”에� 정한�바에� 따라� 계산합니다.

(나)� 거치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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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세�

보증지급형
� -� 체증형(5%10년체증,� 10%10년체증)

금액

보증지급형

연금개시� 후� 보험기간� 중� 피보

험자가� 매년� 계약해당일에� 살아

있을�때

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을� 기준으로�

계산한�연금액지급�

다만,� 사망시에는�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

립액과� 이미� 지급되어진� 연금총액과의� 차

이를� 일시금으로� 지급(이미� 지급되어진� 연

금총액이� 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보

다�많은�경우는�일시지급금�없음)

확정연금형

연금개시� 후� 보험기간의� 매년�

계약해당일에� 피보험자의� 생존

여부와�관계없이�지급

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을� 기준으로�

계산한� 연금액을� 확정된� 연금지급기간(5

년,� 10년,� 15년,� 20년,� 25년)동안�지급

상속연금형

연금개시� 후� 보험기간� 중� 피보

험자가� 매년� 계약해당일에� 살아

있을�때

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을� 기준으로�

매년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를� 적용하여� 계산

한� 이자를� 상속연금으로� 지급.� 또한� � 사망

시에는�사망시점의�계약자적립액을�지급

(주)� 1.� “계약자적립액”이라� 함은� 연금계약� 순보험료(영업보험료에서� 위험보험료,� 부가보험료를� 제외한� 금액)를� 신공시이율

(연금Ⅳ)로� 납입일부터� 일자계산에� 따라� 적립한� 금액으로� “산출방법서”에서� 정한� 금액입니다.� 다만,� 중도인출의� 지

급이�있는� 때에는�해당시점의�계약자적립액에서�인출액을�차감하며,� 연금액의�지급이�있는� 때에는�해당� 시점의�계

약자적립액에서�연금액�및� 부가보험료를�차감합니다.

2.� 연금액은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를� 적용하여� 계산되므로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가� 변경되면� 매년� 지급되는� 연금액도� 변

경됩니다.(이� 특약의�최저보증이율은�전환�후� 10년� 이하는�연복리� 1.0%,� 10년� 초과는�연복리� 0.5%를�적용합니

다.)

3.� 종신연금형의� “100세� 보증지급형”의� 경우� 연금지급� 보증기간은� 연금개시일부터� 100세� 계약해당일의� 전일까지를�

말합니다.

4.� 종신연금형의� 10년� 보증지급형,� 20년� 보증지급형� 또는� 100세� 보증지급형의� 경우� 연금개시� 후� 10년,� 20년� 또는�

100세의� 보증지급기간� 안에� 피보험자가� 사망시에는� 10년,� 20년� 또는� 100세까지의� 미지급된� 연금액을� 연금지급�

해당일에�드립니다.

5.� 확정연금형의� 경우� 연금개시� 후� 5년,� 10년,� 15년,� 20년,� 25년까지의� 각각의� 확정연금� 지급기간� 안에�피보험자가�

사망시에는�각각� 5년,� 10년,� 15년,� 20년,� 25년까지의�미지급된�연금액을�연금지급�해당일에�드립니다.�

6.� 종신연금형의� 경우� 연금� 지급개시� 후� 보증지급기간� 안에� 지급되지� 않은� 연금은� “산출방법서”에� 따라� 선지급� 신청�

당시의�신공시이율(연금Ⅳ)로� 할인하여�일시금으로�선지급�할� 수� 있습니다.

7.� 확정연금형의� 경우� 연금� 지급개시� 후� 확정지급기간� 안에� 지급되지� 않은� 연금은� “산출방법서”에� 따라� 선지급� 신청�

당시의�신공시이율(연금Ⅳ)로� 할인하여�일시금으로�선지급�할� 수� 있습니다.

8.� 종신연금형의� 체증형은� 10년/20년/100세� 보증부� 체증형으로,� 10차년도까지� 직전년도� 연금액에� 체증율

(5%/10%)로� 체증하여� 지급한� 후,� 11차년도� 이후에는� 10차년도� 연금액과� 동일액을� 해당년도의� 연금으로� 지급

합니다.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가� 변경된� 경우에는� 전년도� 연금액에� 체증율(5%/10%)을� 적용하여� 산출한� 금액에� 변

경된�신공시이율(연금Ⅳ)를� 적용하여�재산출한�연금액을�지급합니다.

9.� 상속연금형의� 경우� 초년도� 연금액은� 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을� 기준으로� 연금개시시의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로�

계산한� 금액을� 드리고� 2차년도� 이후의� 연금액은� 연금지급개시시� 계약자적립액� 기준으로� 경과� 1년� 동안의� 신공시

이율(연금Ⅳ)를� 적용하여� 계산한� 금액을� 드립니다.� 다만,� 연금개시� 후� 사망시에는� 사망시점의� 계약자적립액을� 지

급합니다.

10.� 해당� 년의� 계약해당일이� 없는� 경우에는� 해당� 월의� 마지막� 날을� 계약해당일로� 하여� 약관� 제3조(보험금의� 지급사

유)의�연금을�지급합니다.

11.� 연금을� 매월,� 매3개월,� 매6개월로� 분할하여� 지급할� 경우� “산출방법서”에서� 정한� 바에� 따라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을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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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한�금액을�드립니다.

12.� 종신연금형의� 경우� 연금지급� 개시� 전� 회사의� 경험� 연금사망률의� 개정� 등에� 따라� 연금액이� 증가하게� 되는� 경우�

연금지급개시�당시의�회사의�경험�연금사망률�및� 계약자적립액을�기준으로�산출한�연금액을�지급합니다.

13.� 종신연금형,� 확정연금형�및� 상속연금형의�각�연금액은� “산출방법서”에� 정한� 바에�따라� 계산합니다.

※�연금전환특약(무)

-� 연금전환특약(무)의� 보험료는�전환일�현재� 피보험자의�나이에�따라� 계산합니다.

-� 연금전환특약(무)은� 전환할�때의� 약관� 및� 보험요율을�적용합니다.

3.� 일반적�보험금�지급제한�사유�예시

가.� 계약� 전� 알릴� 의무

-.� 계약� 전� 알릴� 의무

계약자� 또는� 피보험자는� 청약할� 때(진단계약의� 경우에는� 건강진단할� 때를� 말합니다)� 청약서에서� 질문한� 사항

에� 대하여� 알고� 있는� 사실을� 반드시� 사실대로� 알려야(이하� “계약� 전� 알릴� 의무”라� 하며,� 상법상� “고지의무”와�

같습니다)합니다.� 다만,� 진단계약에서� 의료법� 약관� 제3조(의료기관)의� 규정에� 따른� 종합병원과� 병원에서� 직장�

또는� 개인이�실시한�건강진단서�사본�등� 건강상태를�판단할�수� 있는� 자료로�건강진단을�대신할�수� 있습니다.

-.� 계약� 전� 알릴� 의무�위반시�불이익사항

회사는� 계약자� 또는� 피보험자가� 계약� 전� 알릴� 의무에도� 불구하고� 고의� 또는� 중대한�과실로� 중요한� 사항에� 대

하여� 사실과� 다르게� 알린� 경우에는� 회사가� 별도로� 정하는� 방법에� 따라� 계약을� 해지하거나� 보장을� 제한할� 수�

있습니다.

나.� 계약의�무효

계약을� 체결할� 때� 이� 계약의� 사업방법서에서� 정한� 피보험자의� 나이에� 미달되었거나� 초과되었을� 경우(다만,� 회사

가� 나이의�착오를�발견하였을� 때� 이미� 계약나이에�도달한� 경우에는� 유효한�계약으로� 봅니다)에는�계약을� 무효로�

하며� 이미� 납입한� 보험료(실제� 납입한� 보험료에� 한하며,� 보험료� 납입면제� 등� 실질적으로� 보험료� 납입이� 없는� 경

우� 또는� 계약자적립액의� 중도인출이� 있었을� 경우에는� 이를� 제외한� 금액)를� 돌려드립니다.� 다만,� 회사의� 고의� 또

는� 과실로� 계약이� 무효로� 된� 경우와� 회사가� 승낙� 전에� 무효임을� 알았거나� 알� 수� 있었음에도� 보험료를� 반환하지�

않은� 경우에는� 보험료를� 납입한� 날의� 다음� 날부터� 반환일까지의� 기간에� 대하여� 회사는� 이� 계약의� 보험계약대출

이율을�연단위�복리로�계산한�금액을�더하여�돌려�드립니다.

다.� 사기� 등에�의한� 보험계약�체결

계약자� 또는� 피보험자가� 대리진단,� 약물사용을� 수단으로� 진단절차를� 통과하거나� 진단서� 위․변조� 또는� 청약일� 이
전에� 암� 또는�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HIV)� 감염의� 진단� 확정을� 받은� 후� 이를� 숨기고� 가입하는� 등의� 뚜렷한� 사기

의사에� 의하여� 계약이� 성립되었음을� 회사가� 증명하는� 경우에는� 보장개시일부터� 5년� 이내(사기사실을� 안� 날부터

는� 1개월�이내)에� 계약을�취소할�수�있습니다.

라.� 보험금�부지급�사유

회사는� 다음� 중� 어느� 한� 가지의� 경우에� 의하여� 보험금� 지급사유가� 발생한� 때에는� 보험금을� 지급하지� 않거나� 보

험료의�납입을�면제하지�않습니다.

-� 피보험자가�고의로�자신을�해친� 경우

-� 보험수익자가�고의로�피보험자를�해친�경우

-� 계약자가�고의로�피보험자를�해친�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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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� 보장부분�적용이율이란�무엇인가요?

A:� 보험료를�납입하는� 시점과�보험금� 지급사이에는� 시차가� 발생하므로�이� 기간동안� 기대되는� 수익을� 미리� 예상하여�일

정한� 비율로� 보험료를� 할인해주는데,� 이� 할인율을� 보장부분� 적용이율이라고� 합니다.� 일반적으로� 보장부분� 적용이율

이�높으면�보험료는�내려가고,� 낮아지면�보험료는�올라갑니다.

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의� 보장부분에� 적용한� 적용이율은� 연복리� 2.5%이며,� 동� 이율은� 계약자적립액� 및� 해약

환급금을�보증하는�이율은�아닙니다.� 또한,� 각� 특약에�적용되는�적용이율은� 2.5%입니다.

Q:� 적용위험률이란�무엇인가요?

A:� 한� 개인이� 사망하거나� 질병에� 걸리는� 등의� 일정한� 보험사고가� 발생할� 확률을� 예측한� 것을� 말합니다.� 일반적으로� 적

용위험률이�높으면�보험료는�올라가고,� 낮으면�보험료는�내려갑니다.

구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분 20세 40세 60세

80%이상�

재해장해�발생률

남�자 0.000016 0.000014 0.000074

여� 자 0.000005 0.000003 0.000021

적립부분� 적용이율(공시이율)이란� 보험회사가� 장래� 보험금� 지급을� 위하여� 계약자의� 납입보험료의� 일정부분을� 적립해�

나가는데,� 이� 계약자적립액을�부리하는�이율을�의미합니다.

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은� 객관적인� 외부지표금리(1)와� 운용자산이익률(2)을� 가중평균하여� 산출된� 「일반계정� 신공

시기준이율」에,� 향후� 예상수익� 등을� 고려한� 조정률을� 가감하여� 매월� 회사가� 결정하는� 「신공시이율(연금Ⅳ)」에� 연동되는�

상품입니다.

2026.1월� 현재� 공시이율은� 연복리� 2.00%이며,� 「신공시이율(연금Ⅳ)
(3)
」가� 변동될� 경우� 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

의�적립부분�적용이율도�변동됩니다.

(1)� 객관적인�외부지표금리:� 국고채/회사채/통화안정증권/양도성예금증서�수익률�등을�고려하여�산출�

(2)� 운용자산이익률:� 직전� 12개월간의�운용자산에�대한�투자영업수익과�투자영업비용�등을�고려하여�산출

(3)� 「신공시이율(연금Ⅳ)」는� 「일반계정�신공시기준이율」에�조정률을�가감하여�산출

이에� 대한� 보다� 자세한� 내용은� 인터넷홈페이지� 상품공시실에서� 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의� 사업방법서를� 참조하시

기�바랍니다.

� 최저보증이율은� 운용자산이익률� 및� 시중금리가� 하락하더라도� 보험회사에서� 보증해드리는� 적용이율의� 최저한도입니다.�

예를� 들어,� 계약자적립액이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에� 따라� 적립되며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가� 0.4%인� 경우� 계약자적립액은�

신공시이율(연금Ⅳ)(0.4%)가� 아닌� 최저보증이율(계약� 후� 10년이하는� 연복리� 1.0%,� 10년초과는� 연복리� 0.5%)로� 적

립됩니다.

◈�보험료�산출기초

①�보장부분�적용이율

②�적립부분�적용이율(공시이율)

③� 최저보증이율

④�적용위험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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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� 계약체결비용�및� 계약관리비용은�무엇인가요?

A:� 계약체결비용� 및� 계약관리비용이란� 보험회사가� 보험계약의� 체결,� 유지� 및� 관리� 등에� 필요한� 경비로� 사용하기� 위하

여�보험료�중�일정비율을�책정한�것을� 말합니다.

계약자� 배당은� 배당상품에� 한하여� 실시하며,� 무배당� 상품은� 배당을� 하지� 않습니다.� 그러나� 무배당� 상품은� 배당상품보다�

상대적으로� 저렴한� 보험료로� 가입하실� 수� 있습니다.� 더!� 든든한연금보험(보증형)(무)은� 무배당� 상품으로서� 계약자배당을�

하지�않습니다.

Q:� 해약환급금은�어떻게�산출되며,� 납입한�보험료보다�적은�이유는�뭔가요?

A:� 우리� KDB생명보험주식회사는� 보험료� 계산시� 적용한� 위험률로� 산출한� 계약자적립액에서� 미상각� 신계약비를� 공제한�

금액을� 해약환급금으로� 지급합니다.� 보험은� 은행의� 저축과는� 달리� 위험보장과� 저축을� 겸비한� 제도로서� 계약자가� 납

입한� 보험료중� 일부는� 불의의� 사고를� 당한� 다른� 가입자에게� 지급되는� 보험금으로,� 또� 다른� 일부는� 보험회사� 운영에�

필요한�경비로�사용되므로�중도해지시�지급되는�해약환급금은�납입한�보험료보다�적거나�없을�수도� 있습니다.

경과

기간

납입

보험료

신공시이율(연금Ⅳ)(2.0%)
평균공시이율과

신공시이율(연금Ⅳ)�중�낮은�이율
최저보증이율

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

3개월 900,000 356,286 39.6% 599,286 66.6% 356,286 39.6% 599,286 66.6% 355,204 39.5% 598,204 66.5%

6개월 1,800,000 843,804 46.9% 1,077,804 59.9% 843,804 46.9% 1,077,804 59.9% 840,463 46.7% 1,074,463 59.7%

9개월 2,700,000 1,330,681 49.3% 1,555,681 57.6% 1,330,681 49.3% 1,555,681 57.6% 1,323,908 49.0% 1,548,908 57.4%

1년 3,600,000 1,816,898 50.5% 2,032,898 56.5% 1,816,898 50.5% 2,032,898 56.5% 1,805,522 50.2% 2,021,522 56.2%

2년 7,200,000 3,754,730 52.1% 3,934,730 54.6% 3,754,730 52.1% 3,934,730 54.6% 3,713,297 51.6% 3,893,297 54.1%

3년 10,800,000 5,680,276 52.6% 5,824,276 53.9% 5,680,276 52.6% 5,824,276 53.9% 5,590,318 51.8% 5,734,318 53.1%

⑤�계약체결비용�및� 계약관리비용

◈�계약자�배당에�관한�사항�

<무배당�상품>

◈�해약환급금에�관한�사항

①�해약환급금�산출기준�등�안내

②�해약환급금�예시

[� 1종(대면)� ]

<기준:� 주계약�기본보험료� 30만원,� 가입나이� 40세,� 남자,� 10년납,� 월납,� 60세�연금개시>

(단위:� 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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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 14,400,000 7,592,164 52.7% 7,700,164 53.5% 7,592,164 52.7% 7,700,164 53.5% 7,435,430 51.6% 7,543,430 52.4%

5년 18,000,000 9,489,011 52.7% 9,561,011 53.1% 9,489,011 52.7% 9,561,011 53.1% 9,247,486 51.4% 9,319,486 51.8%

6년 21,600,000 11,369,430 52.6% 11,405,430 52.8% 11,369,430 52.6% 11,405,430 52.8% 11,025,345 51.0% 11,061,345 51.2%

7년 25,200,000 13,232,026 52.5% 13,232,026 52.5% 13,232,026 52.5% 13,232,026 52.5% 12,767,870 50.7% 12,767,870 50.7%

8년 28,800,000 15,131,553 52.5% 15,131,553 52.5% 15,131,553 52.5% 15,131,553 52.5% 14,529,596 50.4% 14,529,596 50.4%

9년 32,400,000 17,010,892 52.5% 17,010,892 52.5% 17,010,892 52.5% 17,010,892 52.5% 16,253,271 50.2% 16,253,271 50.2%

10년 36,000,000 18,868,630 52.4% 18,868,630 52.4% 18,868,630 52.4% 18,868,630 52.4% 17,937,779 49.8% 17,937,779 49.8%

15년 36,000,000 12,161,866 33.8% 12,161,866 33.8% 12,161,866 33.8% 12,161,866 33.8% 10,158,875 28.2% 10,158,875 28.2%

20년 36,000,000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

경과

기간

납입

보험료

신공시이율(연금Ⅳ)(2.0%)
평균공시이율과

신공시이율(연금Ⅳ)�중�낮은�이율
최저보증이율

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

3개월 900,000 356,316 39.6% 599,316 66.6% 356,316 39.6% 599,316 66.6% 355,234 39.5% 598,234 66.5%

6개월 1,800,000 843,864 46.9% 1,077,864 59.9% 843,864 46.9% 1,077,864 59.9% 840,523 46.7% 1,074,523 59.7%

9개월 2,700,000 1,330,772 49.3% 1,555,772 57.6% 1,330,772 49.3% 1,555,772 57.6% 1,323,998 49.0% 1,548,998 57.4%

1년 3,600,000 1,817,019 50.5% 2,033,019 56.5% 1,817,019 50.5% 2,033,019 56.5% 1,805,642 50.2% 2,021,642 56.2%

2년 7,200,000 3,754,971 52.2% 3,934,971 54.7% 3,754,971 52.2% 3,934,971 54.7% 3,713,536 51.6% 3,893,536 54.1%

3년 10,800,000 5,680,639 52.6% 5,824,639 53.9% 5,680,639 52.6% 5,824,639 53.9% 5,590,675 51.8% 5,734,675 53.1%

4년 14,400,000 7,592,649 52.7% 7,700,649 53.5% 7,592,649 52.7% 7,700,649 53.5% 7,435,905 51.6% 7,543,905 52.4%

5년 18,000,000 9,489,619 52.7% 9,561,619 53.1% 9,489,619 52.7% 9,561,619 53.1% 9,248,079 51.4% 9,320,079 51.8%

6년 21,600,000 11,370,161 52.6% 11,406,161 52.8% 11,370,161 52.6% 11,406,161 52.8% 11,026,055 51.0% 11,062,055 51.2%

7년 25,200,000 13,232,882 52.5% 13,232,882 52.5% 13,232,882 52.5% 13,232,882 52.5% 12,768,697 50.7% 12,768,697 50.7%

8년 28,800,000 15,132,534 52.5% 15,132,534 52.5% 15,132,534 52.5% 15,132,534 52.5% 14,530,538 50.5% 14,530,538 50.5%

9년 32,400,000 17,011,997 52.5% 17,011,997 52.5% 17,011,997 52.5% 17,011,997 52.5% 16,254,328 50.2% 16,254,328 50.2%

10년 36,000,000 18,869,861 52.4% 18,869,861 52.4% 18,869,861 52.4% 18,869,861 52.4% 17,938,951 49.8% 17,938,951 49.8%

15년 36,000,000 12,164,708 33.8% 12,164,708 33.8% 12,164,708 33.8% 12,164,708 33.8% 10,161,512 28.2% 10,161,512 28.2%

20년 36,000,000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

<기준:� 주계약�기본보험료� 30만원,� 가입나이� 40세,� 여자,� 10년납,� 월납,� 60세�연금개시>

(단위:�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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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과

기간

납입

보험료

신공시이율(연금Ⅳ)(2.0%)
평균공시이율과

신공시이율(연금Ⅳ)�중�낮은�이율
최저보증이율

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

3개월 900,000 596,581 66.3% 596,581 66.3% 596,581 66.3% 596,581 66.3% 595,503 66.2% 595,503 66.2%

6개월 1,800,000 1,072,389 59.6% 1,072,389 59.6% 1,072,389 59.6% 1,072,389 59.6% 1,069,064 59.4% 1,069,064 59.4%

9개월 2,700,000 1,547,555 57.3% 1,547,555 57.3% 1,547,555 57.3% 1,547,555 57.3% 1,540,815 57.1% 1,540,815 57.1%

1년 3,600,000 2,022,057 56.2% 2,022,057 56.2% 2,022,057 56.2% 2,022,057 56.2% 2,010,738 55.9% 2,010,738 55.9%

2년 7,200,000 3,912,994 54.3% 3,912,994 54.3% 3,912,994 54.3% 3,912,994 54.3% 3,871,784 53.8% 3,871,784 53.8%

3년 10,800,000 5,791,595 53.6% 5,791,595 53.6% 5,791,595 53.6% 5,791,595 53.6% 5,702,129 52.8% 5,702,129 52.8%

4년 14,400,000 7,656,483 53.2% 7,656,483 53.2% 7,656,483 53.2% 7,656,483 53.2% 7,500,619 52.1% 7,500,619 52.1%

5년 18,000,000 9,506,279 52.8% 9,506,279 52.8% 9,506,279 52.8% 9,506,279 52.8% 9,266,108 51.5% 9,266,108 51.5%

6년 21,600,000 11,339,593 52.5% 11,339,593 52.5% 11,339,593 52.5% 11,339,593 52.5% 10,997,452 50.9% 10,997,452 50.9%

7년 25,200,000 13,155,032 52.2% 13,155,032 52.2% 13,155,032 52.2% 13,155,032 52.2% 12,693,516 50.4% 12,693,516 50.4%

8년 28,800,000 15,082,739 52.4% 15,082,739 52.4% 15,082,739 52.4% 15,082,739 52.4% 14,484,015 50.3% 14,484,015 50.3%

9년 32,400,000 16,990,393 52.4% 16,990,393 52.4% 16,990,393 52.4% 16,990,393 52.4% 16,236,317 50.1% 16,236,317 50.1%

10년 36,000,000 18,876,581 52.4% 18,876,581 52.4% 18,876,581 52.4% 18,876,581 52.4% 17,949,309 49.9% 17,949,309 49.9%

15년 36,000,000 12,170,011 33.8% 12,170,011 33.8% 12,170,011 33.8% 12,170,011 33.8% 10,169,841 28.2% 10,169,841 28.2%

20년 36,000,000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

경과

기간

납입

보험료

신공시이율(연금Ⅳ)(2.0%)
평균공시이율과

신공시이율(연금Ⅳ)�중�낮은�이율
최저보증이율

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

3개월 900,000 596,611 66.3% 596,611 66.3% 596,611 66.3% 596,611 66.3% 595,533 66.2% 595,533 66.2%

6개월 1,800,000 1,072,449 59.6% 1,072,449 59.6% 1,072,449 59.6% 1,072,449 59.6% 1,069,124 59.4% 1,069,124 59.4%

9개월 2,700,000 1,547,645 57.3% 1,547,645 57.3% 1,547,645 57.3% 1,547,645 57.3% 1,540,905 57.1% 1,540,905 57.1%

1년 3,600,000 2,022,177 56.2% 2,022,177 56.2% 2,022,177 56.2% 2,022,177 56.2% 2,010,858 55.9% 2,010,858 55.9%

2년 7,200,000 3,913,236 54.4% 3,913,236 54.4% 3,913,236 54.4% 3,913,236 54.4% 3,872,023 53.8% 3,872,023 53.8%

3년 10,800,000 5,791,958 53.6% 5,791,958 53.6% 5,791,958 53.6% 5,791,958 53.6% 5,702,487 52.8% 5,702,487 52.8%

4년 14,400,000 7,656,969 53.2% 7,656,969 53.2% 7,656,969 53.2% 7,656,969 53.2% 7,501,095 52.1% 7,501,095 52.1%

[� 2종(비대면)� ]

<기준:� 주계약�기본보험료� 30만원,� 가입나이� 40세,� 남자,� 10년납,� 월납,� 60세�연금개시>

(단위:� 만원)

<기준:� 주계약�기본보험료� 30만원,� 가입나이� 40세,� 여자,� 10년납,� 월납,� 60세�연금개시>

(단위:� 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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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18,000,000 9,506,887 52.8% 9,506,887 52.8% 9,506,887 52.8% 9,506,887 52.8% 9,266,701 51.5% 9,266,701 51.5%

6년 21,600,000 11,340,325 52.5% 11,340,325 52.5% 11,340,325 52.5% 11,340,325 52.5% 10,998,162 50.9% 10,998,162 50.9%

7년 25,200,000 13,155,888 52.2% 13,155,888 52.2% 13,155,888 52.2% 13,155,888 52.2% 12,694,342 50.4% 12,694,342 50.4%

8년 28,800,000 15,083,719 52.4% 15,083,719 52.4% 15,083,719 52.4% 15,083,719 52.4% 14,484,956 50.3% 14,484,956 50.3%

9년 32,400,000 16,991,498 52.4% 16,991,498 52.4% 16,991,498 52.4% 16,991,498 52.4% 16,237,374 50.1% 16,237,374 50.1%

10년 36,000,000 18,877,812 52.4% 18,877,812 52.4% 18,877,812 52.4% 18,877,812 52.4% 17,950,480 49.9% 17,950,480 49.9%

15년 36,000,000 12,172,853 33.8% 12,172,853 33.8% 12,172,853 33.8% 12,172,853 33.8% 10,172,478 28.3% 10,172,478 28.3%

20년 36,000,000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 36,001,000 100.0%

(주)� 1.� 이� 계약을� 중도해지� 할� 경우� 해약환급금은� 납입한� 보험료에서� 지난� 기간의� 위험보험료,� 부가보험료(미상각해약공

제액�포함),� 특약보험료,� 보증비용�등이�차감되므로�납입보험료보다�적거나�없을�수도� 있습니다.

2.� 상기�환급률은�예시된�각각의�이율이�경과기간�동안�유지된다고�가정하였을�때�계약자가�납입한�보험료�대비� 해약

환급금�비율입니다.

3.� 상기�예시된�금액�및�환급률�등이�미래의�수익을�보장하는�것은�아닙니다.

4.� 상기� 예시금액은� 최저보증이율,� 보험업감독규정� 제1-2조� 제13호에� 따른� 현재(2026년)� 평균공시이율� 2.5%,� 현재

(2026년� 1월)의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� 2.0%를� 기준으로� 계산한� 금액이며,� 관련세법에� 의한� 세금공제� 전� 기준입니

다.� (다만,� 평균공시이율은�판매시점의�공시이율을�한도로�함)

5.� 평균공시이율은� 감독원장이� 정하는� 바에� 따라� 산정한� 전체� 보험회사� 공시이율의� 평균으로,� 전년도� 8월말� 기준� 직

전� 12개월간�보험회사�평균공시이율입니다.

6.� 상기� 예시금액은� 여러� 가정에� 따라� 산출된� 금액입니다.� 따라서� 다음� 중� 어느� 하나의� 사유가� 발생한� 경우,� 실제� 해

약환급금�및� 최저연금기준금액은�예시된�금액과�다를� 수� 있습니다.

-� 매월�계약해당일에�보험료를�납입하지�않은�경우

-� 보험료�납입일시중지를�한� 경우

-� 추가납입,� 중도인출,� 선납을�한�경우

-� 선지급행복자금을�신청한�경우

-� 공시이율이�변경될�경우

7.� 연금개시�전� 보험기간�중� 피보험자가�사망하였을�경우에는�사망당시의�계약자적립액과�최저사망적립액�중� 큰� 금액

을�계약자에게�지급하고�이�계약은�더� 이상�효력이�없습니다.

8.� 최저연금기준금액이라� 함은� 계약일� 이후부터� 연금개시나이� 계약해당일� 기준� 기본보험료� 및� 기준� 추가보험료에� 기

준� 기본보험료� 및� 기준� 추가보험료의� 매년�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(20년까지� 연단리� 7%기준,� 20년� 이후� 5%기준,�

대표계약기준(40세� 남성,� 10년납,� 연금개시나이� 65세)� 복리� 이자율로� 환산시� 연복리� 4.21%)� 해당액을� 해당보험

료� 납입일(해당� 월계약해당일� 이전에� 납입한� 기본보험료의� 경우는� 월계약해당일)을� 기준으로� 일자� 계산하여� 더한�

금액을�말합니다.�

9.� 최저연금기준금액은� 추가납입� 등에� 따라� 달라지며,� 중도에� 계약자적립액을� 인출할� 경우� 또는� 보험료를� 감액할� 경

우� 최저연금기준금액은�감소합니다.

10.� 실제� 해약환급금은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를� 적용하여� 계산되며,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� 변동시� 해약환급금도� 변동됩니

다.

11.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는� 매1개월마다� 변동될� 수� 있으며� 주계약의� 최저보증이율은� 계약� 후� 10년� 이하는� 연복리�

1.0%,� 10년� 초과는�연복리� 0.5%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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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과기간 1년~7년 8년~10년 11년~20년

보험관계비용

(매월)

20,532원

(6.84%)

12,882원

(4.29%)

4,032원

(1.34%)

구� � 분 목�적 시기 비�용

보험관계비용
계약체결비용 매월

-� 7년�이내:� 기본보험료의� 3.34%(10,020원)

-� 7년�초과� 10년� 이내:� 기본보험료의� 0.79%(2,370원)

계약관리비용 매월 -� 납입기간�이내:� 기본보험료의� 3.50%(10,500원)

구�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�이후 합계

모집수수료율 11.26% 3.01% 3.01% 3.01% 1.74%

구�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�이후 합계

모집수수료율 4.21% 4.21% 4.21% 4.21% 1.71%

12.� 계약자가� 납입한� 보험료� 중� 일부(위험보험료,� 부가보험료� 및� 특약보험료를� 차감한� 금액)만� 신공시이율(연금Ⅳ)로�

적립됩니다.

13.� 연금지급개시시� 기본보험료� 계약자적립액이� 「이미� 납입한� 기본보험료(중도인출이� 있었을� 경우에는� 이를� 차감한�

금액)� +� 1,000원」보다� 적을� 경우� 연금지급개시시� 기본보험료� 계약자적립액은� 「이미� 납입한� 기본보험료(중도인출

이�있었을�경우에는�이를�차감한�금액)� +� 1,000원」으로�합니다.

◈�모집수수료율에�관한�사항

[� 1종(대면)� ]�

(기준:　40세,� 남자,� 60세� 연금개시,� 기본보험료� 20만원,� 20년납,� 월납)

*� 최대� 84회� 지급

[� 2종(비대면)� ]�

(기준:　40세,� 남자,� 60세� 연금개시,� 기본보험료� 20만원,� 20년납,� 월납)

*� 최대� 84회� 지급

(주)� 1.� 1년~4년이후까지의� “연도별� 모집수수료율”은� 계약자가� 납입하는� 전체보험료� 대비� 보험회사가� 보험모집인에게�

지급하는� “연도별�모집수수료”의� 비율임.

2.� “모집수수료율� 합계”는� 보험계약자가� 납입하는� 전체보험료� 대비� 보험회사가� 보험모집인에게� 지급하는� “전체� 모

집수수료”의�비율임.

3.� 위에서� 예시한� 모집수수료율은� 보험회사가� 모집인에게� 장래에� 지급될� 금액을� 예상한� 것으로,� 실제� 지급될� 모집

수수료율과�다를�수�있음.

◈�공제금액�공시에�관한�사항

1)� 기본� 비용�및�수수료

[� 1종(대면)� ]

(기준:� 남자,� 40세,� 60세� 연금개시,� 기본보험료� 30만원,� 10년납,� 월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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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

해약공제금액(만원) 22 18 15 11 8 4 0 0

해약공제비율(%) 6.0% 2.5% 1.4% 0.8% 0.4% 0.2% 0.0% 0.0%

-� 납입기간�이후:� 기본보험료의� 1.33%(4,000원)

위험보험료 매월 �기본보험료의� 0.004%~0.0107%(12원~32원)

보증비용

최저사망적립액�

보증

매월

(연금

개시전)

� -� 20년� 중:� 최저연금기준금액의� 0.04333333%(연� 0.52%)

� -� 20년� 후:� 최저연금기준금액의� 0.02708333%(연� 0.325%)

매월

(연금

개시후)

� -� 연금기준금액의� 0.02708333%(연� 0.325%)

금액보증연금�보증

(기본보험료�대비�

보증비용)

매월

(연금

개시전)

� -� 10년� 이내:� (기본보험료� x� 12� x� min(10,납입기간))의�

0.33333333%(연� 4.0%)

� -� 15년� 이내:� 매월� (기본보험료� x� 12� x� min(10,납입기간))의�

0.25000000%(연� 3.0%)

-� 20년� 이내:� (기본보험료� x� 12� x� min(10,납입기간))의�

0.06250000%(연� 0.75%)

-� 20년� 후:� (기본보험료� x� 12� x� min(10,납입기간))의�

� � � 0.04166667%(연� 0.5%)

매월

(연금

개시후)

� -� (기본보험료� x� 12� x� min(10,납입기간))의� 0.04166667%(연� 0.5%)

금액보증연금�보증

(계약자적립액�

대비�보증비용)

매월

(연금

개시전)

� -� 계약자적립액의� 0.125%(연� 1.5%)

매월

(연금

개시후)

-� 계약자적립액의� 0.125%(연� 1.5%)

연금수령기간

중�비용

연금수령기간중의�

관리비용

매월

(연금

개시후)

� -� 구좌당�매월�min(영업보험료의� 3.5%,� 4,000원)

해약공제
해지에�따른�

패널티
해지시 �아래�도표� 참조

구� � 분 목�적 시기 비�용

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-� 7년�이내:� 기본보험료의� 3.64%(10,920원)

경과기간 1년~7년 8년~10년 11년~20년

보험관계비용

(매월)

21,432원

(7.14%)

10,512원

(3.50%)

4,032원

(1.34%)

� � � (주)� 위험보험료:� 연금개시전까지�계약이�유지된다는�가정�하에� 범위로�표시하였음.

※�해약공제�비용�

� � � (주)� 해약공제비율� =� 해약공제금액� /� 이미� 납입한�보험료

[� 2종(비대면)� ]

(기준:� 남자,� 40세,� 60세� 연금개시,� 기본보험료� 30만원,� 10년납,� 월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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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� � 분 목� 적 시기 비�용

추가보험료 계약유지·관리비용 납입시

추가보험료의� 1.5%

(다만,� 누적�중도인출금액�이내에는

Min(추가보험료의� 0.5%,� 10.000원))

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�따른�비용 중도인출시 없음

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

해약공제금액(만원) 0 0 0 0 0 0 0 0

해약공제비율(%) 0.0% 0.0% 0.0% 0.0% 0.0% 0.0% 0.0% 0.0%

계약관리비용 매월
-� 납입기간�이내:� 기본보험료의� 3.50%(10,500원)

-� 납입기간�이후:� 기본보험료의� 1.33%(4,000원)

위험보험료 매월 �기본보험료의� 0.004%~0.0107%(12원~32원)

보증비용

최저사망적립액�

보증

매월

(연금

개시전)

� -� 20년� 중:� 최저연금기준금액의� 0.04333333%(연� 0.52%)

� -� 20년� 후:� 최저연금기준금액의� 0.02708333%(연� 0.325%)

매월

(연금

개시후)

� -� 연금기준금액의� 0.02708333%(연� 0.325%)

금액보증연금�보증

(기본보험료�대비�

보증비용)

매월

(연금

개시전)

� -� 10년� 이내:� (기본보험료� x� 12� x� min(10,납입기간))의�

0.33333333%(연� 4.0%)

� -� 15년� 이내:� 매월� (기본보험료� x� 12� x� min(10,납입기간))의�

0.25000000%(연� 3.0%)

-� 20년� 이내:� (기본보험료� x� 12� x� min(10,납입기간))의�

0.06250000%(연� 0.75%)

-� 20년� 후:� (기본보험료� x� 12� x� min(10,납입기간))의�

� � � 0.04166667%(연� 0.5%)

매월

(연금

개시후)

� -� (기본보험료� x� 12� x� min(10,납입기간))의� 0.04166667%(연� 0.5%)

금액보증연금�보증

(계약자적립액�

대비�보증비용)

매월

(연금

개시전)

� -� 계약자적립액의� 0.125%(연� 1.5%)

매월

(연금

개시후)

-� 계약자적립액의� 0.125%(연� 1.5%)

연금수령기간

중�비용

연금수령기간중의�

관리비용

매월

(연금

개시후)

� -� 구좌당�매월�min(영업보험료의� 3.5%,� 4,000원)

해약공제
해지에�따른�

패널티
해지시 �아래�도표� 참조

� � � (주)� 위험보험료:� 연금개시전까지�계약이�유지된다는�가정�하에� 범위로�표시하였음.

※�해약공제�비용�

� � � (주)� 해약공제비율� =� 해약공제금액� /� 이미� 납입한�보험료

2)� 추가�비용� 및� 수수료�


